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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사비를 늘리고 있다. 2022년 11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 번째 침공한 것을 기점으로 유럽의 평화안보체제가 흔들리기 시

작하였으며, 중립국을 유지하고 있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걱정

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란과 밀착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분쟁과 대립은 

중동을 화약고 만들고 있으며, 정치·종교·경제의 복잡 다변화하는 중동지역의 복합지정학적 

불안요소를 가중 시키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남·북·미 對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과 러

시아는 상호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여 전략적 안정성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위협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밀착은 진영 간의 대립과 동북아 지역의 위협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치 이러한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를 중심으로 양극체제의 극심한 진영간 대립

과 핵 개발, 우주경쟁, 군비경쟁 등으로 이어지는 갈등과 긴장이 다극체제의 군비경쟁 시대를 보

는 듯 하다. 당시 3차 대전의 공포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유럽의 안보협력기구(OSCE)1)체제의 

출범을 통하여 냉전을 종식 시켰으며, 미국, 유럽 국가들은 동서방 진영간 정치·경제·인권 등 

포괄적인 안보협력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1975)’를 통해 정치적 신뢰구축(CBM) 조성하였으며, ‘스톡홀롬 최종문서

(1986)’는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비해 군사력 운용과 규제, 군사조직의 투명성 및 군사활동의 예

측 가능성 증대, 적절한 검증수단이 보완되는 등 신뢰구축(CBM)에서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로 심화 되었고, 이로 인해 NATO와 WTO간 군사활동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유럽 재래식무기감

축조약(CFE) 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70년대 헬싱키 최종합의서, 1980년대 스톡홀롬 최종문

서, 1990년 유럽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로의 발전은 20여년이 소요되었으며, 정치적 신뢰구

축(CBM)이 군사적 신뢰안보구축(CSBM)을 견인하고 더 나아가, 군비감축이라는 구조적 군비통

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의 군비통제 성공적인 사례는 한반도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수

성, 북한의 정치적 상황, 북핵 문제,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등 한계점 및 한반도를 주변국의 정치

적 상황의 변화, 국내정치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으나, 유사시 또는 평화국면 전환시, 어떤 형태

로든 군비통제와 위협감소 조치의 기회는 있을 것이며, 이에 적

합한 형태의 군비통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의 신뢰안보구축조치 단계에서의 작은 성

공이 선행되었던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에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상이 필

1)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는 안보협력을 위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5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간 협력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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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 발효 후(1992년) 당시 진행되었던, 감축 장비는 전차, 장갑

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5대 장비 대상이었다. 그러나, 무기체계의 발전과 다양한 첨단무기가 

개발되고 있는 바, 남북간 구조적 군비통제 상황에 따른 재래식무기 감축 대비, 범위ㆍ대상ㆍ감

축 및 폐기ㆍ이행 및 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선결 조건으로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조

건 및 가정을 상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0여년이 지난 한반도의 현실을 재 조명해 볼 때, ‘신냉전’, ‘강대강’ 등 동북아지역은 군비

경쟁의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유지, 위협감소 등 군비통제 미래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나 권력 구조의 변화, 북핵 협상 국면전환, 국제사회의 요인 변화 등 다양

한 상황을 대안(Secondary Option)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은 

군사적 긴장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남북한의 상비군 전력 190만명 그리고 예비군 및 준

군사 전력 1,240만 명과 각종 재래식 전력이 밀집된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문제 해결만큼이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조정은 필수적이다.2)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북한은 대북 

방송 중단을 이끌어내고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했다. 북한의 고사포를, 남한이 155mm 

포탄을, 서로를 향해 쏜지 이틀만에 벌어진 일이다. 회담을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 등 6개 항이 합의됐다.3) 

 2019년 판문점 선언을 통한 9.19군사합의 역시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 군

비통제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극한의 군비 경쟁 속에서도 상황 변화, 북한의 급변사태, 국면 전환

을 대비한 군비통제 준비는 필요하다. 

 2장에서 군비통제의 기본이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유럽의 군비통제 조약인 유럽재래식무

기감축조약(CFE)와 데이튼협정(Dayton Agreement) 사례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당시 군비통

제의 목적과 합의 내용, 감축 방안, 방법, 시기, 조건을 분석하고, 당시 이행 검증 협의체인 현장 

사찰단(OSIA) 임무와 역할을 기술하였다. 남북 9.19군사합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계점과 기회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함의를 도출하였다. 남북 지상무기 보유현황을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지상무기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하였고, 5장에서는 감축에 따른 폐기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재래식무기 감축 간 이행 검증 방안을 토대로 향후 한반도 구조적 군비통제 방

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arategic Studies(IISS), Military Balance 2018(Abingdon: Routedge, 
2018), 274-281. 

3) 박응진. 2023. “남북 ‘강대강’ 대치에도 준비해야 할 군비통제” 『뉴스1』(‘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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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는 표면적 개념으로 보면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되지만, 두 단어는 전쟁

을 억제하기 위한 공통의 수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유럽 국

가들의 전후 복구에 많은 경제적·군사적 희생이 있었다. 전후 미·소 냉전 체제하에서 3차 세대

전의 확전을 막고 유럽의 평화를 유지한 것은 미국과 서방세계, 소련과의 극심한 군비경쟁 상황 

하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위험을 감소하려는 군비통제라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군비통제의 개념 형성 이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899)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비통제 합의 

전 군축 또는 무장해제(Disarmament)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여기에서 비인간적 살상 무기의 폐

기를 주장하였으며, 납탄(덤덤탄), 질식가스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 회의는 결과적으로 1차 세

계대전 후 국제연명을 통해 군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그 실

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합의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워싱턴 군축회의(1921)는 1차 세

계대전 후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미국, 영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가 참가하

였고, 여기에서 해군 건조 비율의 규제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만주침공, 세계 경제불황,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미국과 영국의 재무장 추진으로 결과 파기가 되었고, 최초 해양 군

비통제의 사례로 인정된 사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군비경쟁의 증강으

로 안보의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군축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현

주주의 접근법인 군비통제의 개념이 등장하였다.4) 

 군비경쟁과 군비통제는 공존해 왔으며, 역사적인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군비경쟁은 군

사력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별 무력을 준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압도적

인 군사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이 군비경쟁의 속성이다. Samule P. Huntington은 

「Arms Race」에서 군비경쟁에 대해 “투쟁”(Duel)이다. 라고 하였으며, Paul Smoker는 「Fear in 

the Arms Race」에서 “군비경쟁은 전쟁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준비이다. 따라서 군비경

쟁은 유형이 없는 의식행사의 준비가 아니라 이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정의하였다. John M. Collins는 「Grand Strategy : 

Principles and Practices」에서 “군비경쟁은 무기의 누적적인 확산 또는 생산증가를 초래하고 보

유 무기의 

파괴력을 증대하며, 국가안보 목적을 위하여 양적, 질적 또는 이들 양자 모든 면의 우위를 갖

추겠다는 확신에 고취되어 군대를 증강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는 2개국, 수개국 또는 동맹국간의 

경쟁이다.” 

 군비통제(Arms Control)의 개념은 1960년 초기에 정치분석 및 경제학 대가인 토마스 셀링

4)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15. 박영사, 78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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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Schelling)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군비통제는 군축(Disarmament)과는 다른 것으

로 군비를 제거(Abolish)하거나 삭감(Reduce)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비를 조정하고 제한함으로

서 상호 관계를 보다 안정되고 예측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며, 상호간에 자극 감소시키고, 인류 

생존 공간을 보존하여 생명체의 건강을 도우며,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군비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군비통제 협정은 국방정책의 대안이라기 보다는 보완자로서 국방정책과 밀

접이 연결되어야 한다.”5)라고 하였다. 당시 현실주의를 주창한 헨리 키신저(Henry. Kisinger)는 

군축보다는 군비통제의 개념을 선호했는데, 군비통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무기를 완전히 도외시

하는 도덕적 분개만을 가지고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신중하고 세심하며 고도의 기술적 협상

을 참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Hedley Bull)은 세력균형의 관점으로 

군비통제를 주장하였으며, 국제안보는 세력균형이 있어야 달성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세력균형의 

요건으로 군비조정이 필요함으로 군비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팔리(Philip J. Farley)는 

“미국과 소련은 안보영역에서 상호 협력의 수단으로 군비통제를 도입해야 한다.”6)라고 주창하였

다.  

국방정책 및 국가안보의 증진의 관점에서 군비통제를 주장한 번스(Richard D. Burns)는 “군

비통제란 국가의 안보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군비통제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안전이 확보되

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국방부에서는 “군비통제란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 용어로서 군비

경쟁을 안정화 도는 제도화시킴으로서 군비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및 부담을 감소, 제거

하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말한다.”7) 다시 말하면, 군사력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 금지 

또는 감소시켜 안보를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군비통제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비통제의 형성 

배경은 1·2차 세계대전 이전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군축과 무장의 규제에 관한 원칙을 주장

한 이상주의 관점에서 최초 접근하였으며, 전쟁 이후 미소 냉전의 기간 동안 3차 세계대전의 발

발은 방지하기 위한 극도의 군비경쟁의 상황에서 보다 실효적, 현실적이며, 국제 평화를 위한 정

책적 대안으로 군비통제의 개념으로 채택하여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 군비통제의 이해    

 군비통제와 관련 용어와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군비축소(군축)이란 건설된 군사력, 즉 보유

중인 무기나 병력의 수량적 감축을 의미한다. 군비제한이란, 군사력의 수준을 양적 또는 질적으

로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무장해제란 군사력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전국의 무장해제

나, 분쟁 중인 국가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다. 신뢰구축은 상대방의 군사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

고함으로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위기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제반조치를 의미한다.8)

5) Thomas Schelling & Morton Haplin, Stragtegy and Arms Control, 1961. p142 
6) Philip J. Farley, Arms Cotrol and US-Soviet Security Cooperation, 1988. 
7) 국방부, 군비통제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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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통제의 목적은 첫째, 군사적 안정성(Stablility)을 제고한다. 전쟁발발 가능성을 극소화 시

키기 위하여 특정무기류의 생산, 배치를 제한하거나 화생무기의 개발, 생산을 중단시킴으로서 무

기사용에서 위험수준을 낮추게 된다. 수를 줄이는 경우도 역시 무기보유량을 줄이게 되어 충돌 

예방 가능을 하게 한다. 둘째, 전쟁 발발시 피해를 줄인다. 군비통제를 통하여 무기나 병력수준을 

줄이는 경우 파괴력이 줄어들게 되며, 기습이나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줄이거나 상호 군사상황

에 대한 예측 기능을 높임으로서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방위비 부담을 줄인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은 최대 26.4%로 전 세계 17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국가대 국가간의 군비통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균형으로 바탕으로한 자

국 안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하며, 군비통제 필요성에 대한 쌍방간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

고, 군비통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동이익이 있어야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한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이상의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군비통제의 성립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군비통제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구분하

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운용적 군비통제

(Operational Arms Control)와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al Arms 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 운용

적 군비통제는 특정 군사행위 금지, 완충지대나 안전지대의 설치, 공세적 배치의 해제 등 군사력

의 운용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뜻하며, 구조적 군비통제는 핵, 화생무기, 생물, 재래식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개발을 금지하는 부분적 군사력 규제와 군비제한, 축소, 해제 등 군사력 구조 분야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전제는 신뢰구축(CBMs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에 기반해서 진행이 된다. 신뢰란 “상대방이 의도나 어떠한 현실의 진실성에 대한 마음과 확

신을 가지게 되는 상태”이며, 신뢰란 것은 의사전달과 인지(Perception)의 기능이므로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라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신뢰구축조치

(CMBs)은 군사적 위협을 야기시키는 객관적 요인 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까지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정보과 증거를 적절히 교환하고, 군사적 위협

에 대한 오해(misperception)의 가능성을 줄여나가 실질적 군축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국가 상호 간 오해·불신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 또

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 정보교환, 군사활동 제한 등을 통해 상대방 군사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전쟁위험의 감소와 위기관리를 향상시키려는 제반 군사적 조치를 말한다. 신

8)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군비통제검증 사전(2015)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은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25674호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방부장관 소속의 직할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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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축조치는 정책결정자들이 상호 능력과 의도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게 되고 위협의 의사가 없

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제거될 것이고 진정한 군축의 가능성

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신뢰구축조치는 정치적 신뢰군축이 군사적 신뢰구축에 영향으로 주어

야 하며, 서로의 군사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고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재래식무기감축조약

(1990)에서는 가장 위협적 요소로 믿어지는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신뢰구축조치를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경고시

간을 연장시켜 방어력을 높임으로서 자기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개념의 군비통제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신뢰안보구축조치와 운용적·구조적 군비

통제를 포함하여 점진적·단계적 프로세스를 통한 군비통제의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사례 분석    

  1. 유럽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 사례 분석

   유럽은 군비통제 이론을 국가전략으로 실천한 유일한 지역이다. 『1990년 유럽재래식무기 

감축조약(1990)』은 지난 1990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당시 소련이 주도한 동유럽 공산

권 국가들의 안보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간 체결된 조약이다. 

 감축조약의 배경은 1960년대 말부터 동·서양 진영은 유럽에서의 재래식 무기 감축 회담을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에서 제의하였고 이를 NATO측에서 수용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다.

<표 1 : 참가국 : 22개국(NATO 16개국, WTO 6개국)>

구 분 참가국

NATO(16)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룸셈브룩
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WTO(6)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後 통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냉전 기간 동안, 유럽은 동서 진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심했던 지역 중 하나였으며, 나토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대치하고 있었으며, 양측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배치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들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제한하는 

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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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의 목적은 첫째로 재래식 군사력이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 균

형 유지, 둘째로 안정과 안보의 편중된 불균형 제거, 마지막으로 기습공격 또는 대규모 공격행위 

능력 제거이다. 

                            <표 2 : 감축 합의 내용>

  

구 분 전차 장갑차 야 포 전투기 헬기

NATO

상한선 20,000대 30,000대 20,000문 6,800대 2,000대

현보유 25,091대 34,453대 20,620문 5,939대 1,736대

감축량 5,949대 4,631대 2,334문 0 0

감축수준 24% 13% 11% - -

WTO

상한선 20,000대 30,000대 20,000문 6,800대 2,000대

현보유 33,191대 42,949대 26,953문 8,372대 1,701대

감축량 13,191대 12,949대 6,953문 1,701대 0

감축수준 40% 30% 26% 19% -

  [출처: CFE Treaty Declarations and Residual Ceiling,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se, November 1990]

  재래식무기 감축조약을 통해 무기의 보유를 제한하였으며, 감축대상 장비 즉, 전차, 장갑차, 

화포(100mm 이상), 전투기, 공격헬기에 대해서 보유 상한선을 설정하였다. 

 각국은 이 상한선 내에서만 무기를 배치할 수 있었으며, 초과 무기는 폐기하거나 조약적용

지역 외로 재배치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추구하였다. 감축방안은 NATO, WTO의 각 진영의 보유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조약을 합의 하는 과정에서 진영간 상호합의 방안 마련했으며, 유럽 

내 군사적 위협평가,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군사적 투명성을 고려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보유장비 기준으로 검증 매커니즘 및 투명성을 갖추는 것이었다.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매커니즘이 마련되었으며, 각 국은 군사 배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상호 감시와 검사, 정보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감축

방법은 파괴, 비군사 목적으로 전환, 고정 전시용 배치, 지상표적으로 사용, 비무장훈련기로 재분

류하는 것이었다. 감축시기는 조약 발효 후 40개월 이내 완료 하는 것이었으며 1 ~ 3단계로 구

분하여 진행이 되었다. 1단계는 감축량의 25%로 조약 발효 후 16개월간 지행이 되었으며 2단계

는 60%의 감축량으로 28개월간 진행이 되었다. 마지막 3단계를 끝으로 40개월이 지나 감축 완

료가 되었다. 감축지역은 대서양 ~ 우랄산맥(ATTU)이고 아래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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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CFE 조약 적용지역>

  [출처 : Jeseph P. Harahan and John C. Kuhn, On-site Inspections Under the CFE Treaty(1999)] 

이행 및 검증은 국가기술수단, 현장사찰을 통해 이뤄지며 목적은 각 국가가 조약구역과 측방

에 위치한 조약제한 장비의 수적제한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규명하여 현장사찰하는 것이고 신고

기지사찰, 강제사찰, 감축사찰, 인증사찰이 있다. 이행 및 검증을 위한 현장 사찰단(OSIA, 

On-Site Inspection Agency)을 편성하였으며, CFE 조약 이행에 한정됨 임무를 부여 받았다. 현

장사찰단은 군비통제 조약 및 비준에 의거하여 재래식, 전략 핵무기, 화확 및 지하핵실험 등 조

약을 이행하고 검증하는 조직이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1990년 5월 국가 안보지시 제41호에서 

OSIA 단장에게 CFE 조약 현장사찰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미 국방부의 책임은 미국 정부

가 모든 CFE 조약 항목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 국방부는 주 유럽 사령부에게 

사찰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CFE 적용지역 내 모든 미 국방부 부대 및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

사하였다.9) 

 두 번째 유럽의 사례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평화를 위한 일반 합의문(명칭: 데

이튼 평화협정(Dayton Agreement))』있다. 이 협정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 내전 중 당사

국간의 합의가 아닌 중재국에 의한 반강제적인 합의로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비엔나문서

(VD2010), CFE를 적용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조치를 점진적·단

계적이 아닌 동시에 진행된 사례이다. 배경은 1992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내전 종

9) President George Bush, 「National Security Directive 41, Orgarnization to Manage On-Site 
Inspections for Arms Control」(199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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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분쟁 해결을 위함이었고 본 협정은 1995년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소지역 군비통제

(Sub-Regional Arms Control)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지역 군비통제 분야는 데이튼 협

정 제4부속서에 해당하는 조항에 의해 규정된다. 이 조항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군비 축소와 안정성, 균형유지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군비통

제의 목적은 첫 번째, 당사국의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군사력의 최

소한의 수량으로 균형 있고 안정적인 국방력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각 국가의 군사력 규

모와 무기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참가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며, 중재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

이고 소지역 협의위원회가 (Sub-Regional Consultative Commission) 운영되어졌다. 

 데이튼 평화협정10) 중 부록 1A에 수록된 운용적 군비통제의 주요 내용은 총 여섯 가지로 

첫째 다국적 군사 이행군(Implement Force)11) 설치, 둘째 적대행위12) 중지, 셋째 사격 금지선 

및 사격 금지 분리지역(2km) 설치, 넷째 근대 재(再)전개(사격 금지 분리지역 외부), 다섯째 외국 

군대 철수 및 민간 무장단체 해산, 여섯째 무기 수입 금지의 내용이다. 

 데이튼 평화협정의 부록 1B에 수록된 구조적 군비통제의 주요 내용은 총 다섯 가지로 첫째 

감축대상은 전차, 장갑차, 화포(80mm 이상), 전투기, 공격헬기로 국한하며, 둘째 감축방안은 보

유 상한선을 정해 전차는 1,845대, 장갑차는 1,530대, 화포는 6,750대, 전투기는 279대, 공격헬

기는 95대로 한정 짓는 것이었다. 셋째 감축방법은 파괴, 비군사 목적으로 전환, 고정 전시용 배

치, 지상표적으로 사용, 비무장훈련기로 재분류, 수출 등이 었으며, 넷째 감축시기는 조약 발효 

후 16개월 이내 완료하는 것이었으며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16개월 동안 40%를 감축시키고 2단계는 16개월 동안 남은 60%를 감축

하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감축지역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각 국가별 감축하는 것이다.

 이행 및 검증을 위하여 현장사찰신고기지 사찰, 감축사찰, 인증사찰을 통해 진행되었다. 데

이튼 협정은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한 지역적 분쟁을 평화로 전환된 사

례이며, 당사국의 합의가 아닌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유엔(UN)의 중재국에 의해 반 강제적

인 합의로, 유럽 비엔나 문서(VD)와 재래식무기 감추조약(CFE)을 적용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여 합의 후 4년만에 재래식무기 감축을 완료하였

다.

10) The General Framework Agreement for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1995. 11)
11) 데이튼 평화협정의 군사적 측면 이행(implement) 및 감독 군사 협의체 
12) 당사국의 전선(전선) 전방으로 군대 투입 및 사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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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데이튼 협정 진행>

1995.12
데이튼 협정 체결

1992.4
보스니아 내전

1996∼ 1997
재래식무기 감축완료

 데이튼 평화협정의 군비통제 분야를 다룬 소지역 군비통제(Sub-regional Arms Control)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을 모델로 적용되었으며, 당사국들의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단기간

에 이행함으로서 발칸반도 지역의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장치(Tool box) 중 하나로 평가된다. 

  2. 남북 사례 분석

   『2018년 9.19 군사합의』는 북미 한반도 비핵화 협상 추진 상황에서 북미 협상 간 교착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남한의 평화안보 구상으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

한 남북 군사합의이며 이는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였다.

참가국은 남북 양자간의 군사적 합의로 진행되었으며, 합의의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주요내용으로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기 위

한 조치를 진행하였다. 지·해·공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함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긴

장완화와 신뢰구축과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협감소 여건 

조성을 시도하였다. 또한,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 문제를 협의 하

였다. 지상에서는 남북 총 10km 폭의 군사적 완충지대를 형성함으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야외 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5km 외부 지역 전방연대 예비

대대 위주로 진행하였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NLL일대(덕적도 ~ 초도, 속초 ~ 통천)의 일정구

역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을 중심으로 서부에서는 40km, 동부에서는 80km 공중 완충구역을 설정하여 항공기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지·해·공 공통의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투명

성을 제고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는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비

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를 각각 11개씩 2018년 12월 31일까지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

며, ‘모든화기 및 장비철수⇨ 근무인원 철수 ⇨ 시설물 완전파괴 ⇨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하였

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를 통해 초소 인원 및 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검증 



12/26

등을 진행하였고,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비무장지대내 남북 공동유해를 발

굴하였으며, 비무장지대내 지뢰지대 제거, 남북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상

호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표 4 : 9. 19 군사합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1. 상호 적대행위 중지

㉮ 무력 충돌 방지
㉯ 단계적 군축
㉰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 지·해·공 작전수행절차 적용

2. 비부장지대 평화 지대화

㉮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 비무장지대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3.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복원·이행
㉯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 남북 공동순찰

4.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 철도·도록 협력 군사적 보장
㉯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5. 군사적 신뢰구축

㉮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 협의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협의
㉰ 채택한 모든 합의의 이행 및 이행상태 정기
㉱ 점검·평가

  [출처 : 국방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2018)]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을 위하여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 복원 및 이행,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공동순찰을 통해 위협감소 조치를 시행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의 군

사적 보장을 위해서 남북관리구역 3통(통행, 통신, 통관) 대책을 마련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1992년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이미 합의하였던 남북 군

사당국자자간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 협의, 이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감소함

으로써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강화하였다. 남북은 남북 기본합의서(‘92. 2. 19.)에서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92. 5. 

7.)를 별도 체결한 바 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문제를 협의해 나갈것으로 이니셔티브를 진행하였다. 9.19군사합의를 군비통제 관점에서 살

펴보면,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뢰구축은 1-㉯ 단계적 

군축, 2-㉰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2-㉱ 비무장지대 내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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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도록 협력 군사적 보장, 4-㉯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4-㉰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5-㉮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 협의, 5-㉯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제 협

의, 5-㉰ 채택한 모든 합의의 이행 및 이행상태 정기, 5-㉱ 점검·평가 이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1-㉮ 무력 충돌 방지, 1-㉯ 단계적 군축, 1-㉰ 지·해·공 적대행위 중지, 1-㉱ 지·해·공 작

전수행절차 적용, 2-㉮ 비무장지대내 감시초소(GP) 상호 철수, 3-㉮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

의 복원·이행, 3-㉯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3-㉰ 남북 공동순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군비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을 반영하여 점진적

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초기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포

함하고 있다. 남북한 정치적 합의가 군사적 합의로 이어지는 위협감소 조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신뢰구축 진정성, 군비통제 접근방식의 태생적인 차이, 북한

의 합의 번복 및 위반, 합의 준수 및 이행에 대한 구속력문제, 검증에 대한 절차적 적정성 등으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Ⅳ. 지상무기 군비통제 방안     

1. 남북 지상무기 운용 현황

 남북한 간 군비통제 합의 가정 시 대상으로 검토 될 지상무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

어야 한다.  

 첫째, 기존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과 데이튼 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최신 무기체

계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차, 장갑차, 야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대량 공격이 가능

한 다련장,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도 포함된다.

 둘째, 지상무기는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공격형 무기로 한정해야 한다. 다련장, 방사포, 지대

지 유도무기와 무인 정찰기 역시 군비통제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무인 정찰기는 정

보·감시·정찰 기능뿐만 아니라, 자폭 공격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공격형 무기로서 군비통제의 필

요성이 있다.

셋째, 방어 목적의 방공 무기는 군비통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수도권 및 주

요 국가 시설의 방어를 위한 필요성 때문이다. 남북한의 방공 무기 체계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ZPU-14.5mm, ZSU-23-4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구형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반

면 한국은 오리콘 35mm, M167 발칸, K-30 비호 등의 현대적인 방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방공무기는 감시 및 식별, 요격 수단으로 중요 군사기지 피해의 최소화, 기습공격 차단 등 방호

무기로 군비통제 협의 대상 제외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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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병 장비는 작전지속지원 용도로 사용되므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

뢰와 지뢰 살포기는 비무장 평화지대의 군축 차원에서 감축 및 폐기 대상으로 검토 될 수 있다.

<표 5 : 남북 무인 정찰기 현황>

구 분 종 류 운용제대 작전반경 비 고

북한
방현ⅠㆍⅡ 사단급 4KM 중국산
VR-3레이 - 90KM 중동산
프라체-1T - 60KM 러시아산

남한

RQ-101 송골매
군단급 110KM

병력 및 장비식별
서쳐 이스라엘

헤론-1 이스라엘
RQ-102K 참매 사단급 80KM 대한항공

RQ-103K 리모아일 대대급 10KM 국내

  [출처 : 인터넷 오픈소스, 북한무인기, 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 (2014. 

4. 3.)]

 남북한의 무인 정찰기 전력은 북한이 약 50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정

보·감시·정찰 외에도 테러와 생화학무기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RQ-101 송골매, 헤

론-1, RQ-102K 참매 등의 무인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남북한의 공병 장비 및 지뢰 매설 현황도 비교할 수 있다. 북한은 목함지뢰 등 약 80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M-14, M-16 대인지뢰 등을 약 127만 발 매설한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DMZ(비무장지대) 내의 지뢰 제거와 관련하여 군비통제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지뢰는 국제 지뢰금지협약 및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감축 및 폐기 대상

이 될 수 있다. 특정 재래식무기금지협약13)은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피해를 주는 무기를 규제

하는 협약으로, 이에는 지뢰, 부비트랩, 화염무기, 실명레이저무기, 전쟁폭발물 등이 포함된다.

 남북한의 지상무기 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수적으로는 우세한 전력을 보

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보다 현대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구형 장

비가 여전히 주력인 반면, 한국은 최신 장비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질적 

격차는 군비통제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군비통제 협의에서 남북 간의 무

기 체계와 전력 수준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다양한 재래식 군사력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

히, 북한의 기습적인 대량 공격 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방어력 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군비통

13)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Certain Coventional Weapon) : 제1의정서(X레이 탐지 불가 파편무
기), 제2의정서(지뢰 및 부비트랩), 제3의정서(화염무기), 제4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 제5의정서
(전쟁폭발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은 1·3·5의정서에 가
입되어 있다. 향후 군비통제 협의시 북한의 국제 군비통제 레짐 차원에서 가입 유도 및 협상 차원에
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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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군비통제 대상은 전차, 장갑차, 야포 외에도 다련장, 방사포, 지대지 

유도무기, 무인 정찰기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격형 무기 감축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

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방어 목적으로 운용되는 방공 무기와 공병 장비는 군비통제 대상에

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비무장지대의 지뢰와 지뢰 살포기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감축 및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의 효과성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2. 남북 군비통제 검토 방향  

 남북 간 군비통제 협의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는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지역

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CFE)과 데이튼 평화협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대의 새로운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방안

이 필요하다.

 연구를 위해 지상무기 감축을 조건 및 가장 가능성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상황 국제적 압력 및 제재 속에서 북미 간의 협상 교착 국면에서 타결로 

전환과 북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정상 간의 합의 및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합의 국면이 도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북미 간 협상 타결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북핵 동결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 상황에서의 협상 국면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 북핵 동결따른 핵 및 WMD 군축 

및 비확산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은 대북제재 해제, 경제제재 완화, 한반도 내 미 전

략자산 철수 및 연합훈련 중지, 재래식무기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

화가 재래식 무기 감축을 필요로 할 때나,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여 북한이 전략적 필요

성을 느낄 경우도 고려 대상이다. 남북 간 지상무기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에 따

른 감축 논의 역시 중요하다. 지상무기 감축 대상은 전차, 장갑차, 야포 외에도 다련장 / 방사포, 

유도무기, 무인 정찰기 등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공격형 무기로 한정되며,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상무기 군비통제의 주요 목표는 전면전 확산을 방지하고, 한반도 내 군사적 안정을 유지

하며,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

를 구축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군비통제 모델을 참고하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과 WMD는 경제제재 완화, 협상 카드로의 활용, 정권 유지, 자위권 방어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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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 협의는 북핵 문제와 연계되어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 재래식 무기 군비통제는 유럽 모델을 참조하되, 

30년 이상 지난 CFE와 데이튼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현대 무기체계 발전과 군사적 필요성을 반

영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상무기 감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지상 전력의 공격을 방지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등 주요 도시의 군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한, 한반도 주변 위협에 대응하여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 유지에 따른 기

회비용을 경제 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상무기의 증강을 동결(freezing)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존 전력의 상한선을 설정해 군비 증강을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동

일 비율 또는 동일 수량으로 지상무기를 감축하는 방법이 있다. 남북한 재래식 전력의 수적, 질

적 차이를 고려하여 보유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유럽 모델과 한반도 특수 상황을 결합해 새

롭게 정립해야 한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수적 우세와 한국의 질적 우세라는 특수성

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 맞는 보유 상한선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주

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반영된 전력 보유 기준이 요구된다. 

남북 군비통제 정책에서는 세 가지 감축 방안(보유 상한선, 동일 비율, 동일 수량)을 제시하였

으며, 보유 상한선 설정 방식은 현존 전력 지수를 기초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하고 남북 간 지상

무기 보유 상한선 산출 고려 요소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 남북 지상무기 보유 상한선 산출 고려 요소>

  

구 분
유 럽 남 북

CFE조약 데이튼협정
보유상한선 기준 

검토
현존 무기 보유수 O O O

 지역별 보유 상한선 O
국가별 상한선 O O

 상대적 군사력 수준 O O O
최소 방어능력 △

인구 규모 O
국방 소요 O O △

장비 성능 및 노후화 O O
훈련 수준' O

합동전력 운용개념' O
군사전략 및 교리 △

집단방위체제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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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터넷 오픈소스, 유럽사례를 기반으로 국방백서(2022) 일반 부록 4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임.] 

 무기 보유량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섯 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현존 무기의 

보유 상황이다.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유 현황에 맞춘 설정, 양측의 무기 보유량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식, 또는 비율에 따

라 보유량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대적 군사력 수준을 고려하는 접근이 있다. 남북한의 군사 전력 지수를 비교하여 새

로운 보유량을 산정하며, 역시 앞서 언급된 보유 현황, 동일 보유량, 비율 조정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를 반영해 무기 보유량을 조정한다.

 다음으로는 장비 성능과 노후화 상태를 반영한 방식이 있다. 노후화된 장비나 과도하게 보

유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세 가지 기준에 맞춰 설정이 가능하다. 훈련 

수준도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다.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훈련 및 운용 효과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이나 분석을 통해 보유량을 설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유 상한선, 동일 보유량, 동일 

비율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합동전력 운용 개념을 고려한 설정 방식이다. 남북한의 전력 운용 능력을 평가

하고, 전략적 변화에 맞춰 비대칭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유량을 조정한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14)

 <표 7 : 감축기준에 대한 설정>

  #1. 현존 무기 보유수에 따른 무기 보유량 설정

    - 보유 상한선 방식 설정 시

    - 동일 보유량 방식 설정 시

    - 동일 비율 방식 설정 시

  #2. 상대적 군사력 수준 (전력 지수) 고려 무기 보유량 설정

    - (남북 무기별 전력 지수 x 현존 무기 보유 수) = 남북 무기별 New 보유수 산정

    - 보유 상한선, 동일 보유량, 동일 비율 중 택 1 방식

  #3. 장비 성능 및 노후화 장비 고려 보유량 설정

    - 화폐가치 수준 저하에 따른 남북한 노후화, 치장장비, 과보유 장비 위주 우선 감축 및 폐기

    - 보유 상한선, 동일 보유량, 동일 비율 중 택 1 방식

14) 권오정·조용구, 「지상군 전력평가 발전방향 연구」, 국방정책연구(201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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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훈련 수준에 따른 보유 보유량 설정

    - 무기의 세대나 성능을 비교하거나 워게임 또는 시뮬레이션 모의분석을 통한 분석

    - 보유 상한선, 동일 보유량, 동일 비율 중 택 1 방식

  #5. 합동전력 운용 개념에 따른 보유량 설정

    - 남북한 전쟁수행 능력 비교·평가 방식

    - 전략환경 변환에 따른 군사력 비교 평가

    - 보유 상한선, 동일 보유량, 동일 비율 중 택 1 방식

 

 이와 같이, 무기 보유량 감축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며, 이를 통

해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군사 자산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지상무기 감축

의 기간은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감

축 작업에 총 2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신뢰구축 메커니즘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실제로 감

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데이튼 평화협정에서는 조약 발효 후 16개월 이내에 감축을 

완료하도록 했다. 남북한의 경우도 초기 신뢰구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는 폭음 장치나 전

진 배치된 군사 장비 철거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감축 절차와 기간은 무기 보유량, 감축 범위, 지역적 특성, 참여국의 상황, 자원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 사례처럼, 신뢰구축 단

계와 군비통제는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일정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지상무기 감축 또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첫 번째 감축 단계는 중기적으로 3

~ 4년 동안 진행되고 장기적으로는 5 ~ 6년 동안 완전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이 적절할 

것이다. 신뢰구축과 함께 실질적인 감축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군사적 협의체와 검토가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군비통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감축에 따른 폐기 방법 및 절차 

 지상무기 감축에 따른 폐기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치장 및 

도태 장비를 우선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고 둘째, 비군사화된 장비로 전환하는 방안, 셋째, 훈련용 

비군사화 장비로 재분류하는 것이다. 넷째, 훈련용 표적으로 활용하는 것 다섯째, UN과의 연계를 

통해 공여 및 양도하는 것이다.

 폐기 절차는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헬기, 전투기, 방사포, 유도무기, 무인기 등 각 무기체

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남북한 간의 합의 문서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 합의 

문서는 감축의 목적, 용어 정의, 수량 제한, 정보 교환, 감축 기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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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사찰 및 이행, 의무 이행, 효력 발생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폐기 방법으로는 폐기(치장 및 도태 장비 우선 폐기), 비군사화, 훈련용 비군사화, 훈련용 

표적, 공여 및 제 3국 양도(UN 연계) 이다.

  합의 문서는 남북 재래식 무기 감축 합의서(안)으로, 포함 요소는 목적, 용어의 정의, 수량 

제한, 정보 교환, 감축 기간, 감축 방안, 감축 절차, 사찰 및 이행, 의무 이행, 효력 발생, 발효 등

이 있다. 재래식 무기 통보 및 정보 교환 의정서의 포함 요소는 적용 지역 내 지·해·공 구조에 

관한 정보, 수적 제한을 받는 재래식 무기 및 장비 총 보유량에 관한 정보, 무기 및 장비의 위치, 

수량, 형태에 관한 정보, 재래식 부대에서 운용되지 않는 재래식 무기 및 장비에 관한 정보, 검증 

대상 및 신고 기지에 관한 정보 등이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 사찰 검증 의정서에는 용어의 정

의, 일반적 의무 사항, 사찰 전 요구 사항, 사찰 시행 의도 통보, 출입국 지점 도착 절차, 사찰 시

행의 일반적 규칙, 신고 기지 사찰, 특정 지역에서 강제 사찰, 인증 사찰, 감축 사찰, 사찰의 취

소, 사찰 보고서, 사찰관의 특권 및 면책, 후속 검증에 관한 의정서 등이 포함된다.

  지상 무기 군비통제 방안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접근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은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군비통제 방안은 지상 무

기의 감축 목표, 조건 설정, 감축 방안, 그리고 감축 절차까지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우선, 지상 무기 감축의 목적은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전환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설정된 감축 조건과 가정은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변화

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상 무기 감축 방안은 무기 증강 동결, 보유 

상한선 설정, 동일 비율 및 수량 감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감축 절차와 기간은 유럽 군비통제 사례를 참고하여 단

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폐기 절차와 방법 또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군비통제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상 무기 군비통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과 군사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군비통제 방안은 장

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재래식무기 감축 간 이행 검증 방안

  지상무기 사찰의 이행과 검증의 목표는, 유사시에 대비한 남북 간 군비통제 체제를 구축하

고, 남북한 상황에 적합한 검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찰 및 검증 과정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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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요소는 사찰 협의체의 구성과 기술적 검증 절차의 개발이다. 현재 남북 간에는 실질적인 

군비통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럽의 대규모 군사 장비 감축과 폐기에 대한 검증 사례를 참고하

여 남북한에 맞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 검증 기준을 적용하고, 공동 검증 및 

이행 절차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검증 전문기관 및 인력을 육성하여 

향후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사찰 검증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교환된 군사정보에 기초한 신고기지 

사찰, 두 번째는 신고기지 외의 지정된 장소에 대한 강제사찰, 세 번째는 조약 제한 장비의 초과

량 감축에 대한 사찰, 네 번째는 최종 인증사찰이다.

    <표 8 : 검증 주요 수행내용>

구 분 주요 수행내용

검증 전

(합의 / 

정보교환)

① 남북기본합의에 따른 검증 부속서 체결
   * 검증 대상·기준·절차·수단·방법에 대한 합의문서

② 현장 사찰 전 지상 군사자료 정보교환 (○개월 前)
   * 검증 지상무기 최신기술자료 및 사진 제공, 시설물의 좌표, 명칭, 

     위치, 조직, 수량, 형태 등 검증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

③ 사찰의도 통보 (○시간~0일前)

검증 간

(현장 검증)

④ 입국지점 도착 * 상호 소개, 검증장비 검사, 브리핑

⑤ 사찰기지 도착
   * 검증 무기·장비·시설물의 상세요도 제공 (부속 시설 포함)

⑥ 사찰 전 브리핑
   * 상호 합의 위반사항 있을 시 질의

⑦ 사찰계획 최종정리  *우발상황 대비, 교신계획 등

⑧ 현장 사찰(○시간 내외)   * 사찰 및 의혹사항 기록 / 채증

⑨ 사찰 보고서 작성 / 상호 서명
검증 후

(이행상태 확인)

⑩ 복귀

⑪ 검증협의체 | 평가 / 후속조치(유엔사)

 

지상무기 감축을 위한 검증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검증 전, 검증 중, 검증 후. 검증 

전 단계에서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검증 부속서를 체결하고, 검증 대상과 기준, 절차, 수단 및 

방법을 명확히 한다. 최신 자료를 교환하며, 지상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와 사진, 시설물의 

좌표 등을 제공받는다. 사찰 전에 일정과 도착 시간을 상호 통보하고, 검증 장비 검사와 브리핑

도 이루어진다.

 검증 중 단계에서는 사찰 대상 기지에 도착하여 무기, 장비,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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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고, 현장에서 직접 검증이 이루어진다. 만약 위반 상황이 발견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정 계획이 논의된다. 사찰 과정 중에는 의혹 사항을 기록하거나 촬영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검증 후 단계에서는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 이러한 절차는 

감축 및 검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찰 검증단은 국방부, 합참, 정보사, 외교부, 통일부, 검증 전문기관, 연구 기관 등 관련 유

관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찰 통제부와 사찰팀으로 나뉜다. 사찰 통제부는 사찰단장, 통제관, 평가

관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찰단장은 전체 사찰 과정을 총괄하고, 통제관은 현

장에서 사찰팀을 관리하며, 평가관은 사찰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한다. 사찰팀은 무기 검증, 시설 

사찰, 작전 지속 지원시설 사찰로 나뉘며, 각 팀은 사찰 담당, 조약 담당, 장비 담당 팀장이 이끌

며 현장 검증을 수행한다. 각 팀원은 사찰 

기록, GPS를 통한 위치 확인, 장비 상태 점검 등을 통해 무기와 시설의 상태를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사찰 기록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한다.

 이처럼, 사찰 검증단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맞춰 무기와 시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각 팀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사찰과 검증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1. 유럽 재래식무기 군비통제 사례를 통한 함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CFE)은 냉전 이후 유럽의 안보 질서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군비통제 사례이다. 이 조약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군사적 투명성과 상호 신

뢰 구축을 통한 안정성 확보였으며, 특히,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간의 상호 불신과 적

대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군비 감축을 통해 기습 공격의 위험을 줄이

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는 현 한반도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유럽은 1949년 4

월 4일 북대서양조약을 체결하여 유럽국가들간의 안보를 보장 받았으며, 정세회복과 전후 경제

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의 성공은 단순한 무기 감축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대화와 군사적 투

명성 확보를 통해 실현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일시적·단기간에 재래식무기 군사력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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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점진적·단계적으로 30여년 동안 군비감축을 위한 상황적 조건이 형성되어 실현되었

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차적으로 군비 감축을 시행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감축의 이행을 확인

하고, 모든 참여국이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재래식무기 감축조약 체결 전 미·소 협상 대표자들은 상호 감축 장비 비대칭성·불균

형으로 장비 선정에 대한 기준, 명칭, 정의(특히, 전투기 종류), 용어의 차이 등 많은 논의가 있었

다. 미·소간 CFE 협상 간 기습공격과 대규모 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존 재래식 전력 

중 공격용 5대 무기를 선정 하였고, 5대 무기는 전차, 장갑차, 야포, 공격헬기, 전투기였다. 전차

의 기준 및 정의 협상 시 양측 간 어느 기준 (선)까지를 '전차'에 포함 시킬지, '장갑차(병력수송

용, 보병전투용, 중무장 전투용)' 포함 시킬지 논의가 있었으며 나토(NATO)와 바르샤바(WTO) 간 

CFE 협상과정에서 무게 제한(weight limit) 설정, 구경 제한(caliber limit), 회전반경 제한(traverse 

limit) 설정 등

의 논의가 있었다. 또한, 무기별 기준은 현존 전력별 핵심 제원 및 기능 중심으로 선정

할지, 임무 위주 선정할지 논의가 되었었다. 진영 간 현존하고 있는 전차들을 톤수, 구경, 회

전 등의 제원을 정렬 및 분석한 후 '정의'의 협의가 이루어져 자체중량 16.5톤 이상, 최소한 

75mm 구경, 360° 회전 가능은 결국 협상에서 양측을 만족시키는 '전차의 기준'으로 조약에 명시

되었다. 서명 후 비준 및 발효 전까지 이행 책임자들은 조약에 대

해서 극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은 거의 2년 가까이 소요되었다.

 결론적으로, 전차의 기준을 정립하는 문제는 양측 간 협상 당시 현존하고 있는 전차들의 제

원(중량, 구경, 회전)을 정렬하여 논의 후 현재 양측 합의 하에 CFE 조약에 명기된 기준대로 수

립된 셈이다.

데이튼 협정은 보스니아 내전이후 발칸반도의 분쟁억제와 평화구축을 위하여 당사국만이 아

닌, 중재국이 개입하에 1995년 협정 체결이후, 재래식무기 감축까지 3년 안에 완료하였다. 이는 

기존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 기반으로 감축 조약이 기반이 되었으며, 당사국과 중재국 등 다

자 안보 차원의 지역 군비통제가 일시적·단기적으로 적용되어 평화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평화 안정을 위한 주된 노력으로 유럽은 통합적인 재래식 군비통제 제도를 만든 유일

한 지역으로 유럽 지역에 배치된 재래식 군사장비의 대규모 감축 또는 폐기하였고 군사기지 및 

저장시설에 대한 5,500회 이상 현장사찰 시행, 동·서 유럽 간 신뢰구축 및 군사력에 대한 균형 

달성 및 안정성 증대를 가져왔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2023년 11월 러시아는 유럽 재래식무기 군비통제를 공식적으로 탈퇴

하였고, 유럽 국가들 내에서 군비통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래식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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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자율살상무기 등이 새로운 형태의 무기 또는 기존 재래

식무기에 신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그 구분이 점점 모호해져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대에서도 군비통제 목소리는 더 높여야 한다. 책임있는 군사적 

무기 사용을 위한 기존 군비통제 조약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군비통제의 레짐 형

성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의 재래식무기 감축의 과정에서 분석한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과정

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 간 구조적 군비통제 접근 방향 구상을 위한 제언

 한반도는 유럽의 안보체제 형성 과정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는 남북한 170만

명의 인원이 대치하여 극도로 긴장 상황이 조성되 있는 유일한 지역이며, 이러한 상황은 흡사, 

유럽 군비통제 개념 형성 이전 미소 냉전시기의 상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유럽은 서두에서 제시

한 바처럼 유럽안보협력기구,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다자 안보차원의 안보동맹으로 군비통제를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재래식무기 감축까지 이루어졌다. 한반도에서도 실효성 있는 군비통제 상

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럽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구조적 군비통제는 남북한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군

비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유럽의 상황과 2018년 남북 상황을 군비통제 관점에서 분석하였

으며, 특히, 지금까지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구조적 군비통제를 위한 대상·조건·고

려 요소 식별·감축 및 검증을 위한 구상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유사시, 

남북 상호 지상무기 군비통제합의 단계를 위한 조건 및 가정 상황을 상정하였다. 남북 상호주

의·비례성 원칙 고려시, 무기체계의 양적·질적 대응한 수준에서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남

북 현존 전력 비교 평가 시 상호 성능·조건.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현존전력에 기초한 기준 정

립 필요하다. 또한, 유럽재래식무기 감축조약 및 데이튼 협정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 발전된 재

래식무기 군비통제 분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9.19군사합의 당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공동 검증단)을 구성하여, JSA 비무장화, 비

무장지대 내 상호 감시초소(GP) 철수, 남북 연결도로 개설, 지뢰제거에서 우리측 5명, 

유엔사측 6명, 북측 9명으로 구성하였다. GP간 상호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각 11개 GP의 병력·장비를 철수하고 완전 파괴 조치를 이해하기로 합의. 양측은 2018년 11월

말까지 철수 및 완전 파괴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 모든 조치를 완료하

기 하고 GP별 검증 검증·안내·경호반 등이 운용되어 공동 검증을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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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시설, 지하시설 완전파괴, 통로개척 등 준비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5년이 경

과한 현 시점에서 그 때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분석하면, 군비통제의 정책과 검증 및 이행 차원의 

과오와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상황이 도래 할 수 있는 미래의 군비통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대비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1990년 미소 군비경쟁 상황속에서 당시 「스톡홀름협

약」의 성공과 동서 간 화해 분위기,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신사고(新思考)'의 외교 안보 정책 추진

으로 냉전의 종식, 독일의 통일, 소련의 해체 및 새로운 유럽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를 논하는 시

기에서 군비통제 제도가 탄생했다. 북한은 체제의 불안정성, 국제적 압력 및 제재에 대해 내부 

결속 및 체제유지를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불안정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나 권력의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경

우, 군비통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검증하고 대비해야 할 것

이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육군본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하며, 

지도해주신 이옥연 교수님, 미래군사전략과정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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